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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

-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,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-

1  주요 내용

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

 ㅇ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

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.

 ➡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

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
※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이수 유효기간 확대 사례

▸(예1) 2022.5.1.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는 경우, 

(종전) 2022.4.1. ~ 4.30. 중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함(1개월)

→ (개선) 2021.5.1. ~ 2022.4.30. 중 모집인 교육을 받으면 됨(1년) 

▸(예2) 2022.5.1.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한 후(교육은 2022.4.1. 이수), 

신용카드사를 변경하여 2022.7.1.에 재등록하려는 경우,

(종전) 2022.6.1. ~ 6.30. 중 모집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

→ (개선) 1년 이내에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교육이수 불필요



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･공시 시행

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(신용카드사, 할부금융 등)에서 카드론, 리볼빙, 

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

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,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

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. 

 ➡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

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(금리인하 신청건수, 수용건수, 수용률, 

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)을 비교･공시할 예정이므로, 운영실적을 확인

하실 수 있습니다.

2  향후 일정

□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개정안은 2022년 

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 

  ※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, 2022년 상반기 운영

실적을 2022.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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